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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와 전액증여시의 증여세 비교

증여

금액

구간

㉮ 

전액단순증여

㉯ 부담부증여
비교판단

부담부증여액 나머지 순증여

5억
내외

•1억원까지 10%
•초과 4억원에 20%

•전세금은 양도가로 
하고, 취득원가 중 전
세금 해당비율의 배분
취득원가를 차감함.

•양도소득세율 최종구
간은 38% 내외

(다주택은 중과세)

• 전 세 금  이 외 
나 머 지 금 액 은 
증여세 부과

•5억 이하이므
로 세율 20%

•대체로 ㉮유리. 전액증여의 최
고세율은 20%인 반면, 부담부증
여의 양도세율이 40% 이상이므
로 부담부증여거래의 총 세금이 
더 많음.(과거 취득원가가 낮은 
경우도 전액증여가 유리함)

5억
~10억

•1억원까지 10%
•초과 4억원에 20%
•초과 5억원까지 30%

•전세금(양도가) - 취
득원가 배분액 = 양도
소득 누진세율 최종구
간 약 45% 적용

• 전 세 금  이 외 
나머지 차액은 
증여세 부과

•5억부터는 세
율 30%

•㉮와 ㉯가 비슷
•적용 증여세율은 30%, 부담부

증여양도세율은 45% 이지만, 
취득원가 해당액 차감되므로, 양
도소득세 감소됨.

•전액증여세와 부담부증여양도
소득세가 서로 비슷하게 계산됨

10억
~

30억

•1억원까지 10%
•초과 4억원에 20%
•초과 5억원까지 30%
• 초 과  2 0 억 원 까 지 

40%

양도소득의 누진세율 
최고 49.5% 적용구간

전세금이외 나머
지  차 액 증 여 세 
부과
10억 초과부터 
40%

•㉯가 ㉮보다 유리해짐
•부담부증여시 양도세와 순액증

여의 증여세로 2구분되고, 양도
소득원가가 적용되므로 양도세
율 49.5%의 일부적용

• 전액증여보다 부담부증여가 유
리한 경우가 많아짐

30
억원 
초과

•1억원까지 10%
•초과 4억원에 20%
•초과 5억원까지 30%
• 초 과  2 0 억 원 까 지 

40%
•30억원 초과 금액은 

50%

양도소득의 누진세율 
최고 49.5% 적용구간

• 전 세 금  이 외 
나 머 지  부 분 
증여세 부과

 30억 초과부터 
50% 최고세
율

•대체로 ㉯가 유리
•증여세율이 50% 적용되므로, 

부담부증여의 양도세로 2개로 
세금이  배분하고, 양도차익은 
100% 가 아니므로 대부분 부담
부증여가 유리함(단 부담부금액
은 증여된 것이 아니고, 향후  수
증자가 갚을 금액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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